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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년 본사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일괄 납부

1. 지방세법 제124조 ~ 제134조, 제149조 ~ 제154조와 관련입니다. 

2.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

있으나, 미리 일괄납부할 경우 세액공제(10%)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

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자 합니다. 

  가가가가. . . .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 

    1) 납부금액 : 2,526,600원(이백오십이만육천육백원정) 

    2) 자동차세 선납공제액 : 223,106원(이십이만삼천일백육원) 

    3) 자동차세 연납고지 세부내역 : 붙임 1 

  나나나나....    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 : [판]일반운영/공공/세금과공과(자동차세) 

  다다다다. . . .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 : 2018.1.31.(수) 

  

붙임 : 1.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 내역 1부. 

       2. 2018년 본사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고지서 10부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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